
[여론마당] 國保法 폐지불가 4가지 이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는

인권위 본연의 임무에서의 궤도이탈이다. 도대체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절대 다수 국민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송두율씨와 같은 간첩 혐의자나 극소수의 친북 좌

경분자들뿐이다. ‘왜 국가보안법이 문제냐’는 것이 다수 국민의 정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금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할 때가 아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태생원인

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노동당규약 전문은 이렇게 돼 있다. ‘조선노동

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

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그들의 최종 목표임

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先軍)주의를 내세우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대규모 병력을 휴전선

근방에 배치하는 것도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둘째, 북한은 훨씬 더 혹독한 형법을 갖고 있다. 북한 형법에는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죄, 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죄,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등이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사형

이나 전 재산 몰수다. 이 법에 의해 수용소로, 탄광으로 추방당한 동포가 수만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가보안법만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전에서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국가보안법이 지난 시절 무리하게 적용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무리한 적용’이 아니라 ‘현재의 존재가치’다. 더구나 현 국가보안법은 1991년에 개정

돼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어졌다. 1조 2항에 ‘법의 적용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보안법이 지난날 이 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한풀

이 대상일 수 없다.

넷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청와대 앞에서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고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거리나 대학 캠퍼스, 각종 행사장, 각 가정 등에서의 인

공기 게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숨어 있던 친북 좌경분자들이 뛰쳐나와 우리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은 100년, 10년 전의 과거를 생각할 겨

를조차 없다. 인권위가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걱정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경



제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권고해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공개하고 김정일

에게 개선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론의 결집이 절실한 이때,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국가보안법 문제로

국민의 편을 갈라 이전투구에 국력을 소진할 가치가 있는가. / 이상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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